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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운영 허술
- 2004년 세무서,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경과처리 건수 53%를 넘는데도 평균 월 1회도 개최 안 해 

- 미개최된 위원회에 심사위원 수당 집행하기도 

        납세자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국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(열린우리당, 경기 용인 갑)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경우, 세무서는 연간 평균 3회~7회 개최에 불과, 53%를 넘는 경과처리 건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는 월 평균 1회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<표 1>. 게다가 심사위원회 1회당 처리하는 심의건수가 4건도 채 되지 않아,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허실이 드러났다<표 1>. 

        또한 심사위원의 경우 공무원(위원장 포함) 4인, 민간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, 2004년 안양세무서는 위원회 1회당 평균 4명, 마포세무서는 위원회 1회당 평균 3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등 일부 세무서의 경우 기준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정도로 저조했다<표 2>. 

        심사위원의 수당집행 내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. 심사위원은 2003년까지는 1인당 1회 5만원, 2004년부터는 국세청(지방청)은 10만원, 세무서는 7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, 세무서 별 참석인원과 지급액수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도 부지기수다<표 3>. 서대문과 서초세무서를 비교해보면, 2004년 참석 위원수는 각각 65명, 86명으로 서초세무서가 더 많았으나, 수당은 모두 190만원으로 동일했다. 또한 일부 세무서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자체가 없었음에도 심사수당을 받아가는 등 심사위원 수당집행에 구멍이 뚫렸다<표 4>. 

        이와 같은 상황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. 이의신청 제도의 활용도는 과세전 적부심사에 비해서는 높으나, 여전히 월 1회 수준이다<표 5>. 심사위원의 수당집행 문제 또한 나타나는데, 북인천 세무서와 서인천 세무서의 경우 참석위원수가 각각 63명, 6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, 집행된 수당은 각각 441만원, 21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<표 6>. 

        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이나 이의신청 청구를 받은 경우, 세무서(국세청)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. 그러나 과세전 적부심의 경우 이 결정기간을 경과하는 건수가 전체의 53%를 넘고 있고(별첨 1), 이의신청의 경우도 56%를 넘고 있어(별첨 2) 위원회의 개최도 저조하지만 그나마도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

        이에 우제창 의원은 “조세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현실은 이러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”이라면서, “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”라고 지적하고, “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심사위원 수당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”이라고 언급했다. 

